
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[별표] <개정 2016. 11. 30.>

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(제5조 관련)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

가.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ㆍ유지의 지원

나. 사무실 신ㆍ개축 및 보수의 지원
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
가. 사무ㆍ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

나. 사무실 집기ㆍ비품의 지원

다.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

3.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

가.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

나.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ㆍ복지시설 설치의 지원

다.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ㆍ유지의 지원
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

원

가.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의 지원

1)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

2) 차량ㆍ선박의 확보와 인원ㆍ물자 수송의 지원

3)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

4)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

5) 개인 장구류 등 장비ㆍ물자 확보 및 유지

나. 전투시설의 지원

1) 진지구축 자재ㆍ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

2)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

3)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
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,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

사항



가. 예비군 후생ㆍ복지장구 확보의 지원

나.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ㆍ격려

다.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

라.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

마.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

바.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


